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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[표] 개정내용

현        행 개   정   안

  <신  설> 제43조의2(지진대피소 안내표지판 등의 

설치)① 시장은 지진대피소 안내표지

판을 해당 지진대피소나 그 출입구와 

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주변의 장소

에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. 이 경

우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

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

하여야 한다.

  ② 시장은 시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

등을 통해 지진대피소의 위치를 쉽게 

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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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국민안전처 정책설명자료(2017.4.6.)

   1. 지지 및 지진해일 대피소, 손쉽게 확인하세요.

   2. 국민안전처, 여름철 자연재난에 체계적으로 대비한다!


